
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0] <개정 2024. 5. 7.>

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(제21조제1항 관련)

구분 업무범위

1. 상주국가유
산감리원

가.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

나.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·확인

다.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

전 검토

라.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

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

마.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

토·확인

바.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·확인

사. 재해예방 대책,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

아.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·확인

자.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

차.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

카.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

타.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

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

파.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. 비상주국가
유산감리원

가.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

나.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

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

다.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

토·확인

라.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·확인

마.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

바.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

사. 준공 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

아.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

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

자.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